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 펀드명 : 하나인덱스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 

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5 년 08 월 19 일 

 변경사유 : 소규모 모펀드 삭제(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) 

 투자설명서 변경사항 

구 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요약정보 

투자목적  

및 전략 
모펀드 삭제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, <삭제> 
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

5. 운용전문인력

에 관한 사항 
모펀드 삭제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, <삭제> 

6. 집합투자기구

의 구조 
모펀드 삭제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, <삭제> 

8. 집합투자기구

의 투자대상 
모펀드 삭제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, <삭제> 

9. 집합투자기구

의 투자전략, 위

험관리 및 수익

구조 

모펀드 삭제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, <삭제> 

 

 신탁계약서 변경사항 

구 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3조(집합투자

기구의 종류 및 

명칭 등) 

모펀드 삭제 ①~③ <생략> 

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

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

1. 하나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

2. 하나코스피200피가로인덱스증권모

투자신탁[주식] 

⑤ <생략> 

①~③ <현행과 같음> 

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

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

1. <삭제> 

2. 하나코스피200피가로인덱스증권모

투자신탁[주식] 

⑤ <현행과 같음> 

제18조(투자대

상자산 취득한

도) 

모펀드 삭제 집합투자업자는-<생략>-따라 따른다. 

  

1. “하나 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

집합투자업자는-<현행과 같음>-따라 

따른다.  

1. <삭제>“하나코스피200피가로인덱



식]” 및 “하나코스피200피가로인덱스

증권모투자신탁[주식]”의 수익증권에

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

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

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

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

의 40% 이상으로 하며, 그 비율은 모

투자신탁의 해당 주식 보유비율에 이 

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

곱하여 계산한다. 

2. <생략> 

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]”의 수익증권

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

9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에서 

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

장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

산총액의 40% 이상으로 하며, 그 비

율은 모투자신탁의 해당 주식 보유비

율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

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 

 

2. <현행과 같음> 

부  칙 

 

- <신설> 부  칙 

1.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

사항은 2025년 08월 19일부터 시행

한다. 

 

 

 


